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불

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

해 A호 등 범장망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400t 승선원

15명)는 지난 3일 오후 5시49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1230㎏

상당의 어획물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B호(400t 승선원 14명)는 지

난 6일 오전 6시40분쯤 마라도 남

서쪽 약 120㎞ 해상에서 무허가 조

업한 혐의를 받는다.

C호(300t 승선원 14명)는 지난 6

일 오전 8시4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140㎞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

고 갈치 등 어획물 50㎏를 잡은 혐

의를 받고 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올해 제주 학교 현장의 안전업무가

통합 관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더 안

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확

산을 위해 2025년 교육안전 종합

계획 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

혔다. 이 계획은 교육부의 학교안

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국가안전관

리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안전

사고 예방 지역계획 과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을 포함해 수립했다.

중점 사항을 보면 새롭게 구축된

학교 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

교 안전지원 시스템 이 새롭게 구

축되면서 그동안 각기 운영되던 11

개의 학교안전 업무 시스템을 일원

화해 학교안전 업무를 종합 체계적

으로 지원 관리하게 된다.

학교는 학교 안전지원 시스템

에 접속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고별 안전관리 교육

방안 등을 제안받아, 학교 교육계

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해 체계적으

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또 올해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을

완료해 무석면 학교를 실현하고 유

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에 스

프링클러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

이다. 학교건물 내진 보강 진행률

은 현재 96.4%로 2029학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로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가 전

년 대비 급증하며 사고 예방에 대

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

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600건이

며, 이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33명(사망 5, 부상 28), 재산피해는

95억1100만원(부동산 35억8200만

원, 동산 59억29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23년 화재발생건수 556건,

인명피해 30명(사망 3, 부상 27), 재

산피해 59억6000만원(부동산 24억

3300만원, 동산 35억2700만원)에 견

줘 44건(7.9%), 3명(6.6%), 35억

5100만원(59.6%) 급증한 수치다. 특

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2명 늘었

고 재산피해도 막대했다.

지난해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야

외도로 142건(23.7%), 주거시설

119건(19.8%), 산업시설 99건

(16.5%), 차량 78건(13.0%), 생활서

비스 59건(9.8%), 판매업무시설 40

건(6.7%) 등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는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207건

(34.5%)과 203건(33.8%)으로 비중

이 컸고 기계적 요인도 40건

(6.7%)으로 적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간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834건, 인명피해 155명(사망 27,

부상 128), 재산피해 328억300만원

(부동산 112억8500만원, 동산 215

억1800만원)이다.

이 기간에 평균 화재발생건수는

569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31명(사망 5.4, 부상 25.6), 재산피

해는 65억6000만원(부동산 22억

5700만원, 동산 43억300만원)이다.

2022년에 화재발생건수와 인명

피해 규모가 612건과 41명(사망 6,

부상 35)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피

해도 121억4600만원(부동산 28억

1700만원, 동산 93억290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금탁기자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2024년 제주

지역 등록차량 증가세가 주춤한 것

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

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지역 등록

차량은 전년 말 대비 1만2154대 늘

어난 71만5445대로 승용차 60만

4307대, 승합차 1만6811대, 화물차

9만1789대, 특수차 2541대 등이다.

용도별로는 자가용 43만172대, 영

업용 28만2798대이다.

이중 제주에 등록만 하고 다른

지방에서 운행하는 기업민원 차량

30만2146대를 제외할 경우 실제 도

내 운행 등록차량은 41만3299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말 기준 41

만1860대보다 1439대가 늘어난 것

으로 전년도 증가분 2270대의 63%

수준에 머물렀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차량은 16만

8503대로 전년도 말 16만7043대보

다 1460대가 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전기차도 3103대가 늘어난

3만9524대로 집계됐다. 특히 전기

차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이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

량은 2만21대로 전년도보다 4286대

나 폭증했다. 이밖에 수소차는

2023년 말 27대에서 64대로 갑절

이상 늘었다. 반면 경유는 전년도

보다 6026대가 줄어든 15만3644대,

LPG차량도 1434대가 감소하면서

3만576대로 나타났다.

기업민원 차량을 제외한 도내 등

록차량이 소폭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 등으로 비사업용 차량 구입

증가가 300여대에 불과했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위영석기자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진료한 제주

도 내 의료기관 원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도내

의료 개설자에 대한 의료해외진출

법(2016년 6월 23일 시행) 위반 혐

의로 첫 적발된 사례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

출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모 의원 대표원장 A(48)씨와

경영이사 B(51)씨를 불구속 기소했

다고 8일 밝혔다. 또한 현재 관광진

흥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 중인 중국

인 무등록 여행업자 C(42)씨를 같

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

관 관계자들은 2023년 8월 30일부

터 지난해 9월 20일까지 1년 여간

중국인 C씨와 현재 중국으로 달아

난 D씨(42)와 공모해 진료비 가운

데 10~15%를 수수료로 주고 외국

인 환자를 불법으로 소개 받아 진

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 B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국인 C D씨에게 외국인 환자 17

명을 소개받아 진료비로 1억180만

원을 받았고, 이 중 소개비 명목으

로 수수료 1250만원을 이들에게 지

급했다. 또한 해당 의원은 이번 사

건을 포함해 지난 2년간 무등록 유

치업자를 통해 다른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로 6억6000만원 상당을

받는 등 미자격 유치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등

록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당 의원이 외

국인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진료

비를 받은 점을 감안, 탈세 가능성

도 파악했다. 해당 의료기관이 무등

록 유치업자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금 수납을 유

도했고,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현금

진료비를 세금 신고 과정에서 누락

시키는 등 탈세행위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

서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무

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무등록 관광업자들에 의해 도

내 피부과 성형외과를 위주로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의료 이

용 불편 등 의료질서 훼손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국

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 환자들을 과잉진료나 의료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며

이에 도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등록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

겠다 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자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백금탁기자

사 회2025년(단기 4358년) 1월 9일 목요일4

외국인 불법 진료 덜미 … 탈세 의혹도

무말랭이 만들기 작업 8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한 영농조합에서 수확한 무로 만든 무말랭이 만들기 작업이 한창이다. 강희만기자

지난해 화재사고 크게 늘며 피해 막대


